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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 채광창 및 천장 점검계획건축물 채광창 및 천장 점검계획건축물 채광창 및 천장 점검계획

 아파트 지하주차장 환기구 및 채광창 사고를 계기로 건축물 지하공간 
상부에 설치된 채광창 및 접근이 가능한 건물 옥상에 설치된 천창에 
대한 사전 안점검검을 실시하여 유사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.

Ⅰ  추진근거
  ❍ 채광창 점검 실시계획(서울시 시설안전과-2804호, 2015.10.24.)

  ❍ 건축물 옥상 천창 등 안전점검 실시(서울시 건축기획과-23888, 2015.11.16.)

Ⅱ  추진배경

  ❍ 안양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채광창 사고 발생(2015.10.12.)

      - 경사진 언덕과 접한 채광창에 어린이가 넘어지면서 10m 아래 지하 주차장 

바닥에 떨어져 사망사고 발생

      - 채광창 설치 위치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, 채광창 재질 

및 접합부가 충격에 약한 것으로 추정

  ❍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(2014.10.17.)

      -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, 지하주차장 환기구 뿐 아니라 사람들의 접근이 가

능한 건축물 옥상의 천창 등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하라는 요구가 있었음 

  



Ⅲ  점검개요
  ❍ 점검방법  
      - 1차 : 점검대상 건축물 선정
      - 2차 : 담당자별 안전점검 실시

  ❍ 점검기간 : 2015.11.23.~2015.12.15.

  ❍ 세부 점검 계획

구분 채광창 천창 비고

점검대상

- 연면적 5,000㎡ 이상 건축물로서 
지하층 연면적 합계가 1,000㎡ 
이상인 건축물 지표면에 설치
된 채광창(환기구 점검대상 건축물
과 동일) 

※ 총 60건

- 연면적 2,000㎡ 이상 상업용 
건축물 및 복합용도 건축물로서 
평슬라브 건축물 옥상에 설치된 
천창(top light) 및 지붕 open 
부분(2,000㎡ 이상 판매시설 및 주
상복합 건축물로 선정)

※ 총 29건

점검기간 - 11.23~11.30. - 11.23~11.25.(점검대상조사)
- 11.26~12.15.(안전점검실시)

점검내용

- 채광창 설치 위치, 높이에 따른 
추락 등에 대한 안전성

- 채광창 재질 및 접합부분의 안
전성 

- 채광창 시설 훼손 등 관리상태
- 기타 채광창의 구조적인 안전 

위해요소 등 

- 덮개 관리 적정 여부
- 천창 구조물 파손, 균열 여부
- 접근·통행제한 등 안전 지장

여부
- 난간설치 등 출입차단 안전   

지장 여부(지붕 오픈 부분)

  ❍ 동별 점검대상 건수  
(단위: 건수)

구분 계 안암동
종암동 보문동 돈암동

석관동 길음동 동선동
정릉동

성북동
월곡동

동소문동
장위동 삼선동

채광창 60 12 2 6 6 12 12 8 2

천창 29 2 0 3 2 5 6 9 2

계 89 14 2 9 8 17 18 17 4

담당자 손승석 연현미 임성택 김한주 이광배 오승수 박광표 조성진



Ⅳ 추진일정
  ❍ 지하층 상부 채광창 점검   

     - 2015.11.30.까지 : 안전점검 실시   

  ❍ 옥상 천창(top light) 점검
     - 2015.11.25.까지 : 점검대상 조사
     - 2015.11.27.까지 : 점검대상 제출
     - 2015.12.15.까지 : 안전점검 실시
     - 2015.12.18.까지 : 점검결과 제출(서울시 건축기획과)
 

Ⅴ 조치계획
  ❍ 안전위해요소 확인 시 소유(관리)자로 하여금 시정토록 조치
     - 설치높이 2m 미만 채광창은 안전펜스 설치 등 접근 방지시설 설치 
     - 노후 또는 훼손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시설 보수·보강
     - 지붕 오픈부분 난간설치 등 출입차단시설 설치
     - 기타 안전 위해요소 즉시 시정조치 

  ❍ 옥상 천창 점검결과 서울시 건축기획과에 제출

첨   부 : 점검대상 건축물 현황 및 양식 1부.  끝.


